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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인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

(김광수의원 대표발의)

제   안   설   명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 광 수

(더불어민주당, 기획경제위원회)



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,

그리고 선배․동료위원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도봉구 제2선거구 김광수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대표발의한‘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

정조례안’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

 돌아오는 12월 10일은 ‘세계인권선언일’입니다. 

유엔인권위원회는 1948년 12월 10일 각국의 다양한 경

제, 문화, 사회, 정치적 체제를 반영하여 인류공동의 가치

를 담은 ‘세계인권선언’을 채택하였고, 

1950년 제5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

‘세계인권선언일’로 선포하였습니다.

 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

누려야 할 권리(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

가지는 기본권)입니다. 국제연합(UN)은 ‘세계인권선언’을 

선포하면서 인권을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권리로 

채택하였습니다.



 이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인권의 보장 등을 

위하여 서울시 관련 조례에 시장으로 하여금 ‘세계인권선

언일’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 및 홍보 등을 시행할 수 

있도록 규정하여 인권의 가치 전파 및 시민 인권의식의 성

숙 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
 아무쪼록 본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해 주실 

것을 부탁드립니다.

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

바랍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
